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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출 자 : 박봉순 의원 등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  ❍ 제출일자 : 2018년  3월 14일
  ❍ 회부일자 : 2018년  3월 15일

3. 제안이유
  ❍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
     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
    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, 공공조형물 관리·운영의
    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❍ 공공조형물의 정의(안 제2조)

  ❍ 건립 비용부담(안 제5조)
  ❍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(안 제6조)
  ❍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7조)
  ❍ 관리 및 활용(안 제10조 내지 제11조)



5. 검토의견
  ❍ 이 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충
     청북도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 건립 및 관리에 관
    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

❍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     - 안 제2조에서는 “공공시설”, “공공조형물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
        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, 
     -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적용범위, 건립신청,
        공공조형물 건립 및 유지·보수비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규정하였으며,
     -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
       위하여 「충청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」를 두는데 이 기능을
      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위원회」에서 대행한다고 규정을 하였음.
  ❍ 조례제정현황을 살펴보면, 현재 9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
     9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 아
     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
     과 관리에 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 조례제정안에 대하여
    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. 
       끝.


